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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보기 어려우며 경제  성과와 연계 효과

도 사실상 기 하기 어렵다고 본다. 일본형 

지방소비세는 국가가 징수한 국세에 부가되

어 그 세입을 공유(revenue sharing)하는 

공동세  성격이며, 따라서 지방이 과세 상

과 세율을 자율 으로 결정․ 리하고 세수

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순수한 지방세로 보

기 어렵다. 그리고 세수가 수도권에 많이 

배분되는 을 피하기 하여 여러 재정여

건 등을 반 하여 배분하는 경우 행의 지

방교부세와 차별성에 한 쟁 이 제기될 

수 있다.

Ⅲ. 참여정부 지방세제 개 의 

향후 방향

1. 지방세제 개 의 기본방향

앞에서 지방세제 개 방향의 논의에서 세

가지 주요 논 을 논의한 바 있다. 세가지 

논 에서 본 지방세제 개 의 기본방향은 

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

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. 먼  앙재정

과 지방재정 간의 총량배분과 련하여 

행 배분비율을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더 확

충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. 

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  배분을 원하

는 상황이고, 앙정부 입장은 추가  배분

이 어렵다는 입장이다. 재의 제반 여건을 

고려할 때 지방재정에의 추가  배분은 어

려울 것으로 단된다. 다만 앙정부 기능

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추가  재정배분이 

가능하다는 은 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

것으로 보인다. 총량배분의 변경은 이익정

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통해 

결정될 것이다.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주

요 국정과제인 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에

의 추가 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

다.

둘째,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자주재

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원칙의 용문제이

다. 앞에서 찬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학계

에서는 분권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주재원주

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에 체로 합

의가 이루어져 있다. 세원 이양을 통해 자

율  재정운용 능력을 높여주되, 재정력 불

균등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

는 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.

셋째,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재구성

할 때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분리 방식에 의

할 것인지 아니면 세원공유 방식에 의할 것

인지의 문제이다. 이 논 을 보면 행 세

원분리 방식을 세원공유 방식으로 변경해야 

한다는 에 해 커다란 이견은 없는 것으

로 보인다. 선진국의 세원배분체계도 세원공

유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.

마지막으로 지방세 개 과 련하여 무엇

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방세 개 은 국

세,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한 연 을 맺고 

있기 때문에 종합 이고 단계 으로 근할 

필요가 있다는 것이다. 

2. 지방소비세의 도입

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핵심

론시


